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09,677,963 45,290,339

일반회계 1,192,190,355 35,765,711

특별회계 317,487,608 9,524,628

공기업특별회계 224,313,487 6,729,40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919,496 2,007,58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4,708,164 2,541,24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2,685,827 2,180,575

기타특별회계 93,174,121 2,795,224

주택사업특별회계 3,658,139 109,744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657,210 139,71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21,993 9,66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982,061 149,462

교통사업특별회계 18,590,434 557,71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4,748,085 1,042,44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6,216,199 786,486

제 2 조 세입 ㆍ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 ㆍ 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37,75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


